
야간 ․ 휴일근로 동의서 

성    명

주   소 

연 락 처

동 의 내 용

상기 본인은 근로기준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야간근로

(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) 및 휴일근로를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동의자 : (서명 또는 인)

서울시설공단 이사장 귀하


